
 ○ 독일의 의사 ․ 보험조합연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 ․ 의결기능뿐만 아니라 조정기
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음. 따라서 기본인 심의 ․ 의결기능뿐만 아니라 조정
기능을 위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중립적인 위원과 보험의료계 
대표 9명, 보험조합 대표 9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가입자, 의약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도와는 달리 

    위원회가 보험의료계와 보험조합, 그리고 이들 간의 이견을 다루기 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두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기능의 유무에 따른 기능적 측면의 차이점을 보여주며  
조정 및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 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위원구성의 구도를 보여줌.

 -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립적인 위원은 보험의료계와 보험조합이 각각 추천을 하고 
이들의 동의에 의해 임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전직 차관이 맡고 있고, 
나머지 두 위원은 모두 법학자임. 

 - 보험의료계와 보험조합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고, 중립위원 임명시 보험의료계의 추천 인사를 
보험조합이, 보험조합의 추천인사를 보험의료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German Social Code (SGB) Book V (V)

Sixth Title

§ 90 Landesausschüsse (일종의 National committees)

(2) The State shall consist of an impartial chairman, two other impartial members, 

nine representatives of doctors,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health insurance 

companies,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insurance funds, a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health insurance and other health insurers as well as a common 

representative of the agricultural insurance and the miners- Railway Lake. 

구분 구성

공  익 3인(위원장 포함)

의  사 9인

보험자
9인

(지역보험대표 3인, 직장보험대표 3인, 질병금고대표 3인)

의협이 제시한 독일의 관련 위원회 근거 자료         

 독일 사회법전
  [German Socail Code (SGB) Book V] 건강보험 분야에 명시된 위원회 조항

 연세대학교 연구보고서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단체계약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5.1)



위원회가 심의 ․ 의결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임. 
 - 조정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각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최종 의사결정시에도 각 

대표간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들 또한 각 대표의 추천
을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찬반동수가 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어느 한 측의 이익만을 보
장할 수 없으며, 결국 조정과 중재의 과정을 거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하나
의 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줌. 이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제시 및 반영정
도가 높아 참여정의의 구현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됨.

 - 어느 한 측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측의 위원도 동일하게 같은 수
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어느 한 측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결정안이 기울지 않도록 하
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표결에 대한 정당성까지 확보해 주는 지표가 됨.

 - 또한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당사자
들 간의 이견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 및 중재의 역할을 이행하게 됨.

공익대표
위원장 1명

위원 2명

의사대표 위원 9명

의료보험조합대표

 - 지역 질병금고

 - 보충 질병금고

 - 직장 질병금고

 - 직능인 질병금고

 - 농민 질병금고

위원 9명

 - 위원 3명

 - 위원 2명

 - 위원 1명

 - 위원 1명

 - 위원 1명

 보험자와 공급자의 조정위원회 : 질병금고와 공급자의 조정위원회 중 가장 중요한 연방위
원회(Federal Committee of Physicians and Sickness Fund)는 1923년에 설립되었으
며, 9명의 대표가 양측에서 같이 나오며(보험계약의사 대표는 9명은 연방보험 계약의
사협회가 임명하며, 질병금고 대표 9명은 보험가입자의 구성비율을 반영하여 각 연방
질병금고 연합회가 임명) 양측에서 각각 제안한 중립위원이 2명 있고(통상 법률전문
가) 중립위원은 양측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방위원회 위
원은 자신을 임명한 조직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연방위원회 구성

 

 가정의학회 학술지
  - 가정의학회지(제23권 제11호, 2002) 「독일의 보건의료제도」(김영재 김가

정의학과의원장)


